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09두4340] 

▣ 판결요지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

서는 현 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해야 한다.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

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

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

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 2013.4.2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제3항이 신설되어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용도지역 등을 기준

으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